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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및 적용지침 ( )

  - 4장 1절 103.(3)
  - 4장 2절 201.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제 4 장 설계조건

제 1 절 설계하중

101. ~102. <생략>

103. 파랑하중

1.~3 <생략>

4. 파랑하중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파랑하중은 가동해역에서의 계획수심에 대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파도이론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모형에 
대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조시험에 의하여 
파랑하중을 구하여도 좋다.

   (2) 파랑은 구조물에 대한 모든 방향의 파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3) 갑판상에 작용하는 파랑하중, 수면하의 부재에 직접 작용하는 하중, 

경사된 상태 또는 구조물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4) 파도에 의하여 야기되는 진동도 고려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제 4 장 설계조건

제 1 절 설계하중

101. ~102. <생략>

103. 파랑하중

1.~3 <생략>

4. 파랑하중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파랑하중은 가동해역에서의 계획수심에 대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파도이론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모형에 대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조시험에 의하여 파랑하중을 구하여도 
좋다.

   (2) 파랑은 구조물에 대한 모든 방향의 파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3) 갑판상에 작용하는 파랑하중(그린파랑하중), 수면하의 부재에 직접 

작용하는 하중, 경사된 상태 또는 구조물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4) 파도에 의하여 야기되는 진동도 고려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하중 용어 명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4 장 수밀성

제 2 절 폐쇄장치

201. 일반
해수가 침입할 염려가 있는 개구의 구조 및 폐쇄장치는 선급 및 강선규칙의 4편 
3장 3절 및 국제만재흘수선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반잠수형 구조물에 
설치되는 것으로 침수계산의 구획 외에 있고 특별히 고려된 것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 생략>

제 6 장 수밀성

제 2 절 폐쇄장치

201. 일반
해수가 침입할 염려가 있는 개구의 구조 및 폐쇄장치는 선급 및 강선규칙의 
4편 3장 3절 및 국제만재흘수선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반잠수형 
구조물에 설치되는 것으로 침수계산의 구획 외에 있고 특별히 고려된 것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무인구조물의 경우 출입문 
등의 건현갑판상의 의장품에 대하여 수밀 및 풍우밀 유지를 위한 특별한 
고려(즉, 이중문 또는 이중잠금장치 설치)를 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무인구조물의 폐쇄장치 
요건 상세 기술


